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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- 27호

피해농가 건축물 소재지 면적(㎡) 소유자 비고

조** 오류동 143-2 128 조**
오류동 143-3 648 조**

이** 오류동 174 2,277 이**
**축산 불로동 247-16 2458 **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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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농가 토지 소재지 면적(㎡) 소유자 비고

조**

오류동 136-2 1,683 조**
오류동 137 648 조**
오류동 138 1,164 조**
오류동 141 959 박** 매몰지
오류동 142 3,038 조**
오류동 142-1 466 조**
오류동 142-2 502 조**
오류동 142-3 574 조**
오류동 142-4 355 조**
오류동 143 350 조**
오류동 143-1 536 조**
오류동 143-2 516 조**
오류동 143-3 1,457 조**
오류동 144 96 조**
오류동 산90-1 2,876 박**/유**
오류동 산94 3,868 조** 매몰지
오류동 산97 595 조**

이** 오류동 174 5,266 이** 매몰지
김** 금곡동 273-4 1,092 김**

금곡동 273-1 2,974 김** 매몰지
유** 오류동 431 2,764 양**

오류동 432 2,043 김** 매몰지
대곡동 206 2,489 박** 매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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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599호

공 시 송 달  공 고

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「가좌완충녹지 

3단계 조성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

거소의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되거나 송달할 수 없음에 따

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

제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

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고 이의가 있으신분은 

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 업  명 : 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공사

2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3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

4. 열 람 기 간  : 2011. 6. 3 ~ 2011. 6. 18

5. 열 람 장 소 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(☎ 032-560-4805)

6. 의견서제출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

7.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

연번 물건지 소유자 성명 주소 비 고

1 인천 서구 가좌동 319-3 

성운기
인천시 북구 

가좌동 322

2 인천 서구 가좌동 319-4

3 인천 서구 가좌동 319-17

4 인천 서구 가좌동 319-18

5 인천 서구 가좌동 319-19

6 인천 서구 가좌동 319-20

7 인천 서구 가좌동 319-7 정수천 인천광역시 서구 
가좌동 319-7

8. 본 공고에 대한 해당서류는(재결서 정본 등)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

녹지경관과 공원팀(☎ 032-560-4805)에 비치되어 있으니 소유자께서

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1.   6.  3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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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6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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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61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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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 호

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

상금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서구청장”을 

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①다음 각호의 1에”을 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”로 하고, “소송 수행자”를 “소송수행자”로 하며,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에게 포상

금을 지급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

다)”로 하며, “70이상”을 “70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인천

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“70이상”을 “70 이상”으로 하고, 

같은 조 제2항 중 “②제1항 각호의 1에”를 “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며, 

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”을 “공무원에게 포

상금을 지급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

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①구”를 “① 구”로 하고,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

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②포상금은”을 “② 포상금은”으로 하고, 

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①포상금은”을 “① 포상금은”으로 하고, “범위내에

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인당 

100,000원”을 “1건당 3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인당 100,000원”

을 “1건당 300,000원”으로, “1인당 20,000원”을 “1건당 100,000원”으로 하며, 같

은 항 제3호 중 “1인당 20,000원”을 “1건당 1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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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“②본안”을 “② 본안”으로 하며, “지급액의”를 “제1항 각 호의 지급액의”로 하고, 

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“지급받은자”를 “지급받은 사람”으로 하며, “자

에게는”을 “사람에게는”으로 한다.

 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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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 620호

2011.  6.  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❍ 

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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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
❍ 
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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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「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
에 따른 구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
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
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
무자에 대해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

  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: 고지서   
1장당 150원

 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:     
고지서 1장당 500원

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
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, 시세와 구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
공제하며,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(지방교육세)은 가장 후순위로 세
액을 공제한다.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적용례) 제14조의2 규정은 2011년 1기분 재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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